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7] <개정 2024. 6. 28.>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제44조의19제3항 관련)

1. 지정검역물 현물에 대한 검역방법

가.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 발생

한 지역에서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전파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살아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임상검사

를 실시하고, 살아있는 야생동물 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관능검사(인

간의 오감으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전파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다.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

여 실시할 수 있다.

라.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시행장에서 검역관리인에게 현물확인 또는 검

사시료 채취 등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검역관리인은 지시사항의 이행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야생동물검역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2. 검역증명서 등 서류 확인방법

가. 야생동물검역관은 우리나라와 지정검역물의 수출국 간에 검역에 관하여

협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나. 야생동물검역관은 검역증명서가 수출국의 야생동물 검역업무 담당 정부기

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원본 또는 부분을 말한다) 상의 지정검역물과 수

입된 지정검역물이 합치하는지를 대조해야 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서 정한 내용 외에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필요한 구체

적인 방법 및 기준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한다.


